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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어

이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미국발’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박찬승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910년까지 국내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만에 이러

한 상황이 초래되었을까?” 더구나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면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

고 한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박찬승은 그 이유가 공화제 임시정부는 이미 대세였기 때문이다고 하며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1917년에 상하이에서 14명의 명의로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

족대동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대동단결선언>에 의해 민주

공화제 수용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14인

의 대부분이 북경과 상해에서 활동했고 특히 1911년 중국혁명을 외적 요인으로 꼽고 있으면서 ‘중국발’ 계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미주한인들이 민주공화제 도입을 주도했고 특히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

인국민회와 신한민보가 민주공화제를 적극 주장하고 수용했다. 또한 <대동단결선언> 발기인에 박용만이 포함

되어 있으나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박용만을 통해 무형정부론이 <대동단결선언>으

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대동단결선

언>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그리

고 <대동단결선언>과는 연계가 있다. 둘째,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동단결

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셋째,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한 14인 중에 박용만이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공화

제의 ‘미국발’ 계보는 신한민보는 1909년부터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장했고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 즉 무형정부 설립을 공식화했으며 1912년 중앙총회가 정

식으로 설립됐으며 그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더 넓게 1948년에 제정

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토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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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민주공화제’의 기원을 사회학적 

상상력(Mills, 1959)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의 관점2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점에서 추적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만들면서 임시의정원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는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다. 민주공화제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

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분립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찬승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910년까지 국내에

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만에 이러

한 상황이 초래되었을까?(박찬승, 2008: 305)” 더구나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

입하면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박찬승, 2008: 305)

는 것 또한 의문이다. 박찬승은 그 이유가 공화제 임시정부는 이미 대세였

기 때문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용하는 이미 1880년대 

이후에 개화파는 서양의 입헌국가 사상을 받아들여 입헌군주제를 지향하

고 있었으며… 애국계몽운동기에 이르러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동시에 입

2 � 윤경로는 “역사는 사료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으며, 사료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갖는 법”이라고 주장했다(윤경로, 

199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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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화국의 수립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움

직임들이 밑거름이 되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신용하의 주장이 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 하

였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박찬승, 2008: 306).” 또한 신용하는 신

민회가 1906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되었다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하, 1978; 이선주, 2003: 113). 전종익도 신민회의 기관지인 대한매일신보에

(1910.2.22.부터 3.3까지) 게재된 신채호의 “20세기 신국민에서 입헌공화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226-227).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을 선도한 대표적 민

족운동단체인 신민회의 요람이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통용장정 제1

장 2절에 “본회의 중앙총회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둔다”라

고 했다면서 원래 리버사이드에 신민회의 본부를 두려고 했다고 한다(장규

식, 2020: 147-148).

1917년에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명의 명의

로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족대동대회를 열

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대동단

결선언>에 의해 민주공화제 수용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

세이다.3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론’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 박찬승은 설명하고 있다(박찬승, 2008: 334).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동단

결선언> 발기인 14인의 대부분이 북경과 상해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1911년 중국혁명을 외적 요인으로 꼽고있다. 신주백은 “선언에 동참한 사

람은 대부분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였다”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선언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신주백, 2017: 170).

3  �14인은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신채호 ,윤세복, 신석우, 한진교, 신헌민, 조성환, 이일, 김성, 홍위, 신무, 박기준, 

그리고 박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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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승은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논문에서 1880년대

부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한국에서 공화제 수용은 한말 신민회의 수용, 1910년대 중국혁명

의 영향,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을 거쳐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

로 이어진 것으로 대체로 정리되고 있다(박찬승, 2008: 307). 전종익은 “조선말

의 실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문물을 접하면서 서구정치체제

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식에 도달해 있었다”고 주장한

다(전종익, 2017: 223). 박찬승은 또한 “입헌군주제론이 공화제론으로 옮겨가

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은 1910년 대한제국의 국망과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찬승, 2008: 341). 그러나 박찬승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주장하고 실행에 옮겼던 “무형정부” 설립론은 주목하지 않

았다. 전종익도 1910년 강제병합이후 독립운동은 국권회복을 위해 구체적

인 운동이념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국민주권론을 받아 들였다고 설명

하면서 미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

장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전종익은 특히 1909년 신

한민보에 사설을 게재한 이상설의 국민주권론을 주목했고(전종익, 2017: 225-

226)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무형국가론이 임시정부의 건설로 연결될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237). 그러나 전종익은 “국민회는 정부라기

보다는 미주한인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를 임

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전종익, 2017: 237-23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1911년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신설하여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면서 전종익

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즉 대한인국민회는 단순히 미주한인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추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전종익이 주목하고 박찬승이 설명한 1910년 대한제국 국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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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중국혁명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를 구심점으

로 대한인국민회와 기관지인 신한민보가 무형국가론을 수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당시 신한민보 주필이었던 박용만이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중 1인이었으며 박용만을 통해 상해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주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1911년 민주공화제 도입을 정식 통과시켰으

며 실행에 옮겼고 대한인국민회를 주도했던 안창호와 박용만의 영향으로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919년 상해 임

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신민회는 1906년 미국 리버사이드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발기

되었고 1907년 한국에서 조직되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된다. 중국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김산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2

번째 사람이 안창호라고 밝히면서 안창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

의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Wayles & San, 1941: 118-121).” 따라서 안창

호는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파의 지지도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대동단결선언>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의 유품에

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대동단

결선언>과는 연계가 있을 수가 있다. 둘째,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

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한 14인 중에 박용만이 있다

는 점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임시정부 건설론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바로 박용만이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 

내용과 1910년대 초반부터 대한인국민회에서 추구해 온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무형정부 수립 내용과 유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이 상해임시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미국에서 1905년 공립협회가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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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되어 1907년부터 한국에서 신민회 활동을 했

으며 1909년 설립된 대한인국민회에서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하고 제

도화하여 실행하고 있었고 이미 검증된 제도로 이미 대세가 된 것이기 때

문이라는 가능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주공화제에 대한 논문들은 민주공화제 개념과 도

입 과정에 초점이 마추어져 있고 <대동단결선언>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민

주공화제 도입이 확고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 또한 별다른 이견 없

이 민주공화제를 수용한 이유는 내적과 외적 (중국) 요인이 있다고 했으나 

미주 한인들이 주도하고 대한인국민회가 실행에 옮긴 민주공화제에 대해

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민주공화제의 다른 ‘계보’를 제

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는 1911년 중국혁명의 영향과 1919년 상해 임

시정부로 이어지는 ‘중국발’ 계보가 중요시 되어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1905년 공립협회, 1909년 이후 대한인국민회,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로 이어지는 ‘미국발’ 계보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1917년 <대

동단결선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주한인 사회에서 주창한 임시정부 건설론과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대동단결선언>과의 연계성을 다루고자 한다. 

4 � 민주공화제 개념과 도입 과정과 <대동단결선언>은 다음 논문들 참조. 윤대원(2001), 이영록(2010), 정상호(2013), 

신주백(2017), 박찬승(2008), 서희경(2013).



社會科學硏究 第29輯 1號•2021年134

II.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신주백은 “<대동단결선언>은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의 주

요 지도자 대부분이 서명한 문서로서, 1917년 당시 민족운동가들의 정치사

상과 민족운동 방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선언에 따르면, 

여러 민족운동 단체가 대동단결하여 장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통일기관

을 결성하고, 이 기관을 발전시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임시정부를 중심

으로 항일운동을 벌여 독립을 획득한다는 전망을 제기하였다”고 그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신주백, 2003: 2-13). 또한 대동단결론은 대동세계라는 전통

적인 이상사회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주백, 2003: 5). 즉, <

대동단결선언>이 1919년 도입된 민주공화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

건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동단결선언>과 미주한인 사회의 임시정

부 건설론과 무형정부 건설론을 연계시키지 못했다.

김도훈은 “임시정부 건설론”을 설명하면서 1905년부터 1910년대 초

반까지의 미주한인 사회에서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을 주목했는데(김도

훈, 1999: 246-270) 이 논문은 미주 한인사회가 추구한 “민주공화제”의 제도

적 확립과 <대동단결선언>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임시

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제국이 망할 무렵인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는데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기관지인 『신한민보』는 1910년 7월 6일 사

설에서 “현 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은즉, 우리는 인민

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 것임을 천명

했다.”5 또한 이미 1905년 4월 5일 설립된 공립협회는 3권분립에 의한 한

인자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간섭에 대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김도

5  �“슬프다 나라가 죽어도 그 백성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가.” 『신한민보』 191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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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2004: 135). 김도훈은 또한 1905년 설립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1910)

가 주도적으로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김도훈, 1999: 246-

247). 공립협회는 본부를 샌프란시스코에 두었으나 공립협회 설립을 주도

한 주축 세력은 바로 리버사이드에 거주했던 한인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장태한, 2018: 14).

김정인(2017)은 “1910년대에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세

력이 내놓은 해외 한인 자치를 위한 규범이나 장정 속에 포함된 헌법적 원

리들은 1919년 임시정부가 내놓은 임시헌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밝

히고 있다(김정인, 2017: 26). 따라서 미주한인사회에서 1905년부터 추구한 삼

권분립에 의한 자치기관과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대동단결선언> 내용

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에서 통과시킨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내

용을 비교하면서 연계성을 찾아보자. 방선주는 대한민국 정부 설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자마자 미국에 본적를 

두고 있던 국민회에서 우리야말로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가 정부라

고 주장하고 나서 민중의 호응을 받았고, 또 그 흐름을 탄 인사들이 상해

망명정부 결성에 참여하여 이 망명정부가 4반세기 존속하였다가 대한민국

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방선주, 1989: 45).

“융희황제가 3보(토지.인민.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들 동지가 

3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 때 순간도 멈추거나 쉼이 없음이라. 우리

들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융희)의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종의 하루는 즉 신한국 최초의 하루이니, 어찌 연관 없겠

는가. 우리의 한은 처음부터 한인의 한이오,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한인간

의 주권수수는 역사상 불문법(명실상부의 뜻)의 국헌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

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민성(한국민의 성정)의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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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권위

를 양도함)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3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신주백, 2017: 170 재인용).”6

또한 방선주는 <대동단결선언>에 부록으로 제의의 강령이란 것이 7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박용만이 주장한 것이 그

대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제의’ 전부가 혹은 강하게 혹은 약

하게 박용만이 주장하던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5, 6은 그가 1908

년 덴버에서 열렸던 애국동지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2, 3, 4, 5는 그

가 1911년에 목청높이 외쳤던 사항들임에 틀림없다”고 밝히고 있다(방선주, 

1989: 95). 제의의 강령 7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각 지에 현존한 단체의 대소은현 막론하고 결합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

을 조직할 것.

2. ��중앙총본부를 상당한 지점에 위치하야 일절한족을 통치하며 각 지지부로 관할 구역

을 명정할 것.

3. 대헌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법치를 실행할 것.

4. 독립평등의 성권을 주장하여 동화의 마력과 자치의 열근을 방제할 것.

5. 국정을 세계에 공개하여 국민외교를 실행할 것.

6.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키 위하여 동지자 간의 애정을 수양할 것.

7. 위 실행방법은 기성한 각 단체의 대표와 덕망이 유한 개인의 회의로 결정할 것.

(방선주, 1989: 95)

이러한 <대동단결선언> 내용은 미주한인 사회에서 1910년대부터 이

미 임시정부 건설론을 꾸준히 제기했고(김도훈, 1999: 246-270) 대한인국민회

6  <대동단결선언>, 4p (『한국학논총』 9, 1987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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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의회와 자치규정 그리고 의무금 등을 제도화하고 

실행해 온 내용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와

의 연계성은 높다. 즉, 대한인국민회와 리버사이드에 1900년대 초부터 설

립된 미주한인 최초의 한인 동네인 파차파 캠프 및 타 지역의 미주 한인사

회는 이미 민주공화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장규식도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안창호의 독특한 민족운동론과 국민국가 구상의 원형이 리버

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다(장규식, 2020, 150).” 파차파 캠프는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고 위반하는 사람

들에게는 벌금을 내게 했는데 『신한민보』 1911년 12월 11일 기사는 “하변동

의 자치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약장 제 1조는 본 지방에 

거류하는 조국 동포의 타락함을 건져 공동한 행복을 구하며 지방 자치를 실

행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록한 약장을 정한 일. 제2조. 술을 금지할 일. 제3

조. 노름을 금지할 일. 제4조. 아편을 금지할 일. 제5조. 쟁투를 금지할 일. 

제6조. 이상에 약정한 규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자치부 벌칙에 처할 일.

1910년대부터 미주 한인들은 민주 자치규정을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상해임시정부 수립 때 별다른 이견이나 토론 없이 민주공화제를 수용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III.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7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에서 의결된 21조 

7 파차파 캠프에 관한 내용은 장태한(2018)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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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과의 연계성을 알기 위해서는 1911년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가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에서 열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02

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 부부는 그곳에서 약 1년 6개

월 거주했는데 필자가 114년만에 발굴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자

료 2: 1902년 12월 7일) 실린 안창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도형이 제기한 의문

에 대한 답변을 알게 되었다. “안창호 부부가 1902년 10월 7일 자로 미국

에 입국한 것은 확실한데, 이상한 것은 왜 날짜가 다른 두 개의 인장(stamp)

이 찍혀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하나는 ‘U.S. Immigration Service, OCT 7 

1902, Commissioner’이라고 하여, 1902년 10월 7일 미국 이민국 국장의 

인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U.S. Immigration Service, OCT 14 1902, 

Port of San Francisco’이라고 하여, 1902년 10월 14일 미국 이민국 샌

프란시스코 항구의 인장이다(김도형, 2015: 10).”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크

로니클』 인터뷰 기사로 밝혀졌다. 원래 일정은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와이에서 배를 잘못 타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

버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애틀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

착한 것이다. 그래서 김도형이 밝힌 것과 같이 도산 안창호의 여권에는 캐

나다 밴쿠버 인장 옆에 1902년 10월 7일 미국 이민국장 인장과 1902년 10

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장 인장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김도형, 2015: 10).

도산은 1904년 3월 23일 기차로 리버사이드에 도착한 직후 하루에 

$2.50 버는 허드렛일을 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Kim, 1996: 33). 도산의 

막내 아들 안필영(랄프)은 어머니 이혜련 여사의 외오숙촌인 김인수가 리버

사이드에 거주하고 있었고 도산을 리버사이드로 오도록 권유했다고 필자

에게 전해 주었다.8 김인수는 최초로 리버사이드에 정착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며 초기 파차파 캠프 운영을 책임진 중요한 인물이다. 『신한민보』

8  2017년 7월 12일 안필영(랄프)으로부터 온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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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월 5일) “리버사이드 지방 이곳은 미국(에 한인들이) 올 때에 제일 먼저 

창설한 한인의 동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를 처음 시작하며 지방

회가 제 일차로 설립된 곳이더니”라고 보도했는데 김인수와 아들 김용련이 

초기 리버사이드 한인타운 설립 및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산 안창호가 한국에서 신민회 활동을 하고 자주 타 지역을 순방할 

때 이혜련 여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막내 아들 랄프는 증언해 주었다. 

김인수는 그후 중가주의 댈나노(Delano)로 이주하여 큰 농장을 운영했고 아

들은 리버사이드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김용련의 딸 바이올렛(Violet)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했다.9 이처럼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은 미주 한인이 

제일 처음 세운 동네이며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가 최초로 조직된 곳이다.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는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주장의 근거

는 무엇인가? 미국으로의 집단 이주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의 이주로 

시작됐으며 미 본토에는 1910년대에 1,000명 미만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하와이가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와이에 도

착한 대부분의 한인 노동자들은 여러 섬의 여러 사탕수수 농장으로 흩어져 

거주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한인타운을 

형성할 수 없었다.10 실제로 1903년 하와이 최초의 한인 교회인 한인감리선

교회의(Korean Methodist Mission) 명단을 보면 대부분의 주소는 에바 (Ewa) 사탕

수수 농장이다. 참고로 당시 하와이 지역은 감리교단에서 선점하여 장로교

는 선교활동을 못했고 많은 한인 장로교인들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기록도 

있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소수의 인삼 상인들이 경쟁 관계에서 거주하

던 곳이었고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극심한 인종 차별로 샌프란시스코에

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본토 이주 

9 랄프 안, 2017년 7월 18일 필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로 설명 보내옴.�

10  �유동식(1988)은“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이 각 섬에 있는 40여 개의 농장으로 분산되어 갔다. 한 곳에 30여 명으로

부터 많은 곳은 2, 3백 명까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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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임시 거주지였으며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한

인타운을 형성하지 못했다. 1904년 말 또는 1905년 초부터 형성된 리버사

이드의 파차파 캠프가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한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율과 질

서를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 바로 

파차파 캠프이다. (도산 공화국)

2) ��직업소개소를 창업하여 이주 한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이 모여들

어 한인타운 형성이 가능했다.11

3) ��미혼 남성 중심의 타 지역 한인 거주 지역과는 달리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가족 중심

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결혼식, 생일잔치, 강연회 등 활발한 한인 공동체 활동을 전

개했다. 도산의 장남 필립은 1905년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리버사이드 

거주했고 차남 필선은 1912년 리버사이드에서 출생

4) ��한인장로 선교회를 조직하여 예배 활동과 자녀 교육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5)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면서 1905년 공립협회를 창립하

고, 1906년 신민회를 발기 했으며, 1909년 대한인국민회와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

는 민족 공동체 역할을 담당했다. 도산 공화국 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한인타운은 민

주적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된다.

6) ��리버사이드 거주 한인들이 “일본 식민국민”이 아니며 미주 한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직접적 동기를 마련해 주었고 미주 한인들은 지속적으로 독립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태한, 2018: 25-26)

11  �1905년 3월 5일자 Riverside Daily Press 광고에는 주소가127 Cottage Street였다가10월 20일자에는1532 

Pachappa Ave. Sunset phone Red 3677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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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는 파차파 캠프를 민주주의 한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다. 

1905년 한인 노동국을 설립하여 한인 노동자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 정착했다.12 도

산 안창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

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다. “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야

구 규정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팀 워크를 빨리 배웠다. 돈을 번 사업가

는 투자를 하고 일반인들은 자립심과 협동심을 갖도록 권유했다. 도자기, 

출판, 신문사 등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Thun, 1997: 18).” 경찰과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한인 공동체는 자치적으

로 운영되었고 민주주의 절차를 중시하면서 대한 독립을 위한 열정을 쏟아

낸 곳이다. 파차파 캠프는 단순히 한인 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지역이 아니

었다. 당시 리버사이드에 형성된 한인타운은 임시 주거 지역이 아니었으며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을 형

성한 것이다. 즉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고된 일이 끝나면 한인들은 모

여서 예배를 드렸고, 결혼식, 생일 잔치, 토론회, 강연회 등도 개최되었다. 

또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

에도 적극적이었으며, 1906년 신민회 발기도 리버사이드에서 하였다.13 그

리고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이 창단 되었을 때 도산 가족은 리버사이드에 

거주했다. 다만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리버사

이드의 파차파 캠프는 도산 안창호의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도 

12  �한인 노동국과 오렌지 농장에 대해 다음 문헌 참조. Moses, Vince, 2000. Riverside Daily Press, “Korean Labor 

Bureau” March 22 and October 20, 1905. Riverside Daily Press, January 8, 1906.

13  �신용하(1978),“ 도산 안창호와 신민회의 창립” 도산사상연구회편 『안도산 전서』 하. 서울: 범양출판부, 52p. 이선주

(2003: 113)에서 재인용. 신용하에 의하면 도산이 이강과 임준기 등 한인공립협회 회원들에게 대한신민회의 창립

을 발의하고,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대한신민회 통용 장정을 초안하였다고 설명. 이 단체가 국권회복운동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본국에서도 발기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신달원, 박영순, 이재수 등이 여비와 

조직활동자금을 마련하여 도산을 대표로 한국에 보냈다.



社會科學硏究 第29輯 1號•2021年142

담당했던 것이다.14

따라서 1911년 가을, 안창호가 가족들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

이드로 돌아온 후, 대한인국민회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

개하게 되며 리버사이드는 당시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

서 1911년 11월 23일부터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가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된 것이다. 도산 안창호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1907-1911) 하와이

의 합성협회와 국민회가 합병하여 1909년 국민회의를 설립했으나 지도자 

부재로 활동은 위축된 상태였다.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사회와 서간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4년 리버사이드지방회에서 서간도 

독립 운동 기지에 세워진 신흥학교에 의연금을 전달한 데서 살필 수 있듯

이, 실제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과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는 끈끈한 유대관

계를 맺고 있었다(장규식, 2020: 151-152).” 또한 장규식에 의하면 “안창호는 리

버사이드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밀산과 서간도에서의 독립운동 기

지 건설로, 이상촌 건설로 이어나갔다. “1910년대 민족운동의 트렌드였던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이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그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인 타운을 모태로 성립한 공립

협회-국민회는 미주를 넘어 국외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과정에서, 한인 타운에서의 디아스포라 실험을 모델로 태동실업회사

를 설립해 중국 흑룡강성 밀산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 하였다(장규식, 

2020, 151).”

14  �Kim, Hyung-chan(1996, 85). 김형찬은 도산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대한인국민회 회원의 숫자가 줄어들었

고 지도자 부재로 대한인국민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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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와 <대동단결선언>

1911년 11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

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임시정부 건설론과 무형정부 건설론이 전격 통

과되었는데 의결된 21조 의안 내용과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매우 흡사하다.

<대동단결선언>을 요약하면 1) 주권행사의 의무·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설, 2)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

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3) 주권을 가지고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약 1백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 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

기업을 운영하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4)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들을 1911년 12월 4일 캘리포니

아 주 리버사이드 시의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에서 통과되고 실행에 옮긴 21조 의안과 비교해 보자.

<대동단결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주권행사의 의무·권리는 국민에

게 있다는 기틀이라. 이러한 관계를 알고 어찌 그 성질을 연구함이 없겠는

가.” 이렇듯 대의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은 인민

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대의회 의결안 제19항은 “각 임원을 투표하여 뽑음이 아래에 기

록함과 같다”고 명시했는데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총무 이 일, 서기 송종

익, 재무 송종익, 법무원 강번, 학무원 조성환, 구제원 류성숙 외교원 이 

일 등이 선출되었다. 안창호는 실업기본공채 연구위원과 세칙 제정 기초위

원으로 선출되었다. 『신한민보』(1911년 12월 11일)는 리버사이드에서 10여 일 

동안 개최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소식을 “국민회의 신서광. 대의회 결

안을 치하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전했다. “11월 22일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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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 북미 지방 총회장이 소집한 대의회는 12월 4일에 전부 의안의 결정을 

마쳤다. 그러하니 전후 10여 일 세월이 대의원의 이상적 연구에 들어가 소

마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전체가 국가 민족의 복리를 모두 이 대의회에 부

치고 어찌 되는 경향을 알지 못하여 눈을 씻고 전부 의안이 발표되기를 기

다렸다. 이제 대의회의 소집을 가져 일반 동포에게 전하는 것이 마치 구름 

속에 묻어 두었던 태양을 만리장천에 내어놓는 것과 같이 온 세계가 광명하

며 만물이 고은 빛을 더한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손을 치며 즐겁게 맞이하

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즉 대의회는 앞으로 대한인국민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 기관임을 밝힌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의 두 번째 조항은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이다.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

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안건 중 제 1항부터 5항은 모두 중앙총회에 관

해 설명하고 있다. 1911년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신설하여 해외 한인

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1912년 실제로 중앙총회를 신

설하여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발족시켰다. 사실상 대한민국 무형 정

부 설립을 의미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미주 지역 지방회를 총

괄하는 기관이고 (멕시코 메리다 포함) 중앙총회는 미주 지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

아 등 극동 지역을 포함한 해외의 모든 지방회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나라로 

치면 중앙 정부를 의미한다. 중앙총회를 신설하면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본부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했고 중앙총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세워 두 기관

을 분리했다.15 그런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09년 2월 1일 국민회를 창

15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긴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방 

총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기며 사무의 번거함을 덜어버리는 것이 국외에 자리를 잡은 혹자는 소극적 주의로 잘못 

생각하기 쉬울 터이다. 그러나 본회는 처음부터 적립한 기본금이 없으며 오직 회원의 의무금과 동포의 연보를 가지

고 오늘까지 유지하여 온 터이다. 오로지 아는 것은 나라일이라면 몸을 바침에 뉘우침이 없는 우리 동포가 국민회

를 사랑함에 바다가 마르도록 그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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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했을 때부터 이미 설립할 것을 헌장에 명시했다(방선주, 1989: 46-49). 헌장에는 

중앙총회의 역할에 대해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

무, 서기, 재무, 학무원, 법무원, 외교원 각 1인을 임명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선거로 선출하며 각종 권한과 의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방선주, 1989).

“중앙총회”에 대해 『신한민보』는 1909년 6월 2일자에서 “중앙총회 사

무임시 대판”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했고, 그 후에는 “임시 중앙총회”

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16 1909년 대동보국회와 합병하면서 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로 개명되면서 중앙총회를 미국에서 노령으로 이전하려는 계

획을 세웠으나 현지 사정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중앙총회가 가까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을 바꾸어 미국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기로 변

경됐다고 1910년 9월 28일자 『신한민보』가 보도했다. 『신한민보』 1910년 

10월 16일자에서 중앙총회장 선거 소식을 보도했으며, 1911년 5월 24일자

에선 “무형한 국가의 성립을 찬성”한다는 보도를 했다. 즉 미주한인 사회

는 이미 1905년부터 무형정부 설립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 1911년 3월경 

중앙총회를 설립하고 총회장을 선출했지만 조직구성을 하지 못한 유명무

실한 단체였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에서 중앙

총회 설립을 공식화했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1912년 11월 8일 샌프

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설립되

었고 윤병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Kim, 1996: 85-86).

김도훈(1999)은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논문에

서 190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미주 한인들이 해외한인단체 통합을 주

도했는데 “북미 최초의 정치단체인 공립협회는 1907년부터 통일연합론에 

바탕한 통일연합기관을 조직하고자 했다.” 또한 통일연합기관 설치가 마

무리되자, “국민회는 이미 1909년 헌장 제1장 제3조에 본회의 계급은 중

16  『신한민보』 1909년 6월 9일, 16일, 7월 14일, 10월 13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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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총회와 지방총회와 지방회의 세 가지로 구분했고 제1장 제4조 제1항에 

중앙총회는 일정한 위치가 없고 시의의 편리함을 좆아 둠”을 명시하여 중

앙총회 설립을 기정화했다.17 “그러던 중 1910년 6월 일제의 ‘합방론’이 미

주에 전해지자, 대한인국민회는 일제에 투항한 융희황제를 대한제국 군주

로서 전면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

여 1910년 10월 대한인국민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로 수립하고, 

입섭, 사법, 행정 3권 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임시정

부 건설론을 천명한 것이다. 이 발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최초로 국

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을 제창하는 혁명선언이었다(김도훈, 1999: 

269).”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바로 박용

만이다. 박용만은 1911년 국민개병설을 주장했는데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중시하여 현대적 국민은 의무를 이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의무 중에서도 병역의 의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했다(방선주, 1989: 29). 대

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911년 1월 박용만을 『신한

민보』주필로 취임한다고 선언했다.18 박용만은 먼저 사회조직인 대한인국

민회를 정치조직인 무형국가로 건설할 것과 조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해야만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무

형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 국민단체를 정치적 제도로 조직

하고, 둘째,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을 구별하며, 셋째, 모든 권리를 일반 동

포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19 박용만은 이 무형국가의 건설이 마땅

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박용만은 정

17  『신한민보』 1909년 3월 24일자. 방선주, 1989: 46-48에서 인용.�

18  『신한민보』 1911년 1월 11일자. 김도훈(1999: 258)에서 인용.�

19  『신한민보』 1911년 4월 5일자 논설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성립할 일>.�

20  �『신한민보』 5월 3일자 논설. 김도훈(1999: 25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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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조직의 완전한 제도는 “첫째, 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국

가와 무형한 정부 아래 통일할 일, 둘째, 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한인

이 법률상 공민이 될 일, 셋째, 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

게 할 일, 넷째, 정치적 구역을 나우아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다

섯째, 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로 

규정했다(박용만, 1989: 60). 이러한 박용만의 주장이 1911년 12월 4일 통과

된 21조 의안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또한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연계되

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민주공화제 도입으로 연결된 것이다. 박용만은 임

시정부 설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오늘은 우리 사회에

서 우리 회원만 관할하나 장차는 바다 밖에 나온 한인을 다 관할하자 함이

요, 둘째는 의무와 권리를 분간하여 자치제도를 실행하자는 것이라고 하였

다(박용만, 1989: 259). 또한 “국민회의 중앙총회를 조직한다 하여도 이미 만들

어 놓은 법률도 없고 무슨 차례를 정한 것도 없이 다만 총회장 하나만 뽑아 

놓았으니 대저 총회장은 무슨 법률에 빙거하여 일을 처판하며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며 재정은 어디서 얻으며 멸령은 누구에게 전하리오”라고 

물었다.”21 박용만은 허울뿐인 중앙총회의 제도적 확립을 적극 주장한 것

이다. 이러한 박용만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

회 북미총회는 21조 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핵심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의 ‘제도화’였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무

형 정부 설립을 공식화 하면서 정부 기관은 국가 사무를 지휘하고 명령하

는 기관임을 공표한 것이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 3면에 21조 대

의회 결의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1항은 “『신한민보』 출판권을 중앙총회

에 잉여할 일” 제2항은 『신한민보』에 소속한 활찬제구의 일습을 아직 일 년

21  『신한민보』 5월 10일자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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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앙총회에 차여할 일 제3항은 본 총회에서 수봉하는 의무금 중 오백원

을 중앙총회에 수납할 일 제4항은 “원동 각 지방회는 중앙총회의 직접 관

할 밑으로 옮길 일” 등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를 

관할하는 상위기관임을 중시하고 있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에서 

“원래 중앙 총회는 전부 국민회를 통할하는 기관이고, 한 나라 정체로 말

하면 일체 법령을 발하는 중앙 정부이다. 행정상 머리가 되어 국가 정무를 

지휘하고 명령함에 그 권능이 절대적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중앙총회 즉 무형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내려 시행하고 자율규정을 제정하여 위법 행위자에

게는 형벌을 가하는 삼권분립 제도의 형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에선 “그런 까닭에 해외 동포의 

정치사상이 발달하는 때에 대의원의 안광이 먼저 이를 살펴 중앙총회의 위

망을 보유하자는 의론이 발하였다. 이것은 본 회의 헌장을 의지하여 정무

의 권능을 중앙에 모을 뿐 아니라 일천 칸 넓은 집에 가장 힘을 쓰는 들보

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한 원동의 각 지방을 관할하며 기관보를 발행하는 

것은 단체의 혈맥을 연결하여 요무의 경기에 정신을 관통하는 것이니 반도 

정국의 다사한 때를 당하여 가히 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대동단결선언>의 세 번째 조항은 “주권을 가지고 국가적 행동을 실

천하는 데 있어서 약 1백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 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기업을 운영하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제3차 대한인국민회

에서 통과된 21조 의안에는 중앙총회는 세금을 걷어 재정을 확보하는데 그

동안 내던 각종 의무금을 통합하여 연액 5원 즉 연회비 5원으로 정했고 1

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1조 의안 중 제6항은 “의무금과 회

금을 합병하여 년에 5원으로 정할 일” 그리고 제7항은 “각 지방회의 자치 

경비는 매 회원에게 월 연금 10전씩 받을 일”을 확정하여 일종의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걷는 활동을 명시했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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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개 인민의 산업은 한 

나라의 근본이다. 만일 민력이 피곤하면 어찌 그 정부를 보존하겠는가. 가

령 전력을 다하여 단체를 존립할지라도 한국의 독립 회복은 장정 첫머리에 

표방한 목적인데 길러 놓은 실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군국대사를 처분하겠

는가. 그런 까닭에 각 항 의무금을 합병하여 연액(=한 해 동안의 총금액) 5원에 

정하였으니 회원의 부담이 전보다 얼마만큼 가벼워졌다. 그뿐 아니라 전회

(=전체 회의)의 세입 경상부는 5원 의무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제하였으니 1년

도 회무에 관한 지출이 간략함을 좇아 여액을 적립할지로다.”

중앙총회는 또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고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즉 재정을 확보하여 농업, 상업, 또는 공업과 수산업과 같은 생산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한민보』 1911년 12

월 4일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로부터 재정부의 사무를 정돈하여 각 년 

미감한 문부를 청장하거니와 나머지 돈을 모와 큰일을 경영하는 것은 국

가 제도의 굉장한 규모가 아니라 힘이 부치고 형편에 끌려 여러 해 달아 두

었던 실업 문제를 다시 제출하여 캘리포니아 주 서편 옥야천리에 실업 기

관을 열어 놓고 황금세계에 적극적 활동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하니 기본

금을 적립하자는 의안이 가결됨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리오.” 제20항은 

“1912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이라고 명시했는데 아주 자세하

게 의무금, 교육금, 구제금, 여비, 봉급, 사무소 비, 통신, 사무용품비 등 

각 항목별로 예산이 자세히 책정되었다.

또한 중앙총회는 교육부를 신설하여 청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아라. 우리의 경애하는 교육부는 차차로 적립하는 금액이 침침히 드리

웠던 장막을 헤치고 찬란한 빛을 흘리며 삼한 청년을 거두어 영웅 아이를 

기를 것이다. 동포 제군이 만구일성으로 이를 환영하는 때에 반드시 기회

를 얻어 그 방편을 의논하려니와 우리의 무형한 정부를 위하여 실업 교육

의 전도를 하례함에 성심을 일치함이 가하도다.” 즉 중앙총회는 무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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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밝힌 것이

다.22

참고로 『신한민보』(1910년 7월 20일)는 “재미동포의 자치력”이라는 제목

의 논설에서 미주 한인들이 경제적 부를 축척하기 위해 노동자에서 농업과 

사업으로 경제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청인들과 일인들이 

장기간 사업을 꾸준히 하여 성공을 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인들은 일자리

를 찾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철로를 타는 데에 비용을 쓰고, 시간조차 낭

비한다고 자성하면서 한곳에 정착하여 동포사업을 통해 생활터전을 마련

하고 조국의 독립에도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908년 미국과 일본과 

체결한 “신사협정”으로 일본인들의 미국 신규 이민이 금지되자 일본계 미

국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생업 터전을 마련하

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에서 토지를 소유한 농민으로” 라는 전략으로 바꾼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다(Takaki, 1989: 25-57).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자 

보도에 일본 이민 정책과 일본의 일본인 만주 이주 계획과 연계시켜 다음

과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본 이민 방침 – 일본이 미국으로 오는 이민 

막는 것은 미국의 호의를 얻고저 할 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길을 터 

놓으면 한국과 만주로 갈자가 적을터인고 미국으로 오는 길을 막고 한국으

로만 몰아 놓으니 그 정책은 이달 1만 이민 집주칙을 보아도 도저히 알 일

이다.” 이는 일본계 미국인들은 “신사협정”을 조국인 일본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버린 것으로 간주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서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미국에 정

착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에서 '땅을 소유하는 농민'으로 생활터전을 바꾸

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에 반발한 캘리포니아 주 백인들은 1913

22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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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23 미주 한인들도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미국에 빨리 정착하여 사업으로 성공하여 조

국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으며 『신한민보』는 이러한 정

책을 보도하고 장려한 것인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정부 역할을 한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의 네 번째 조항은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

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

조 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1913년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정

부로부터 사실상 (de facto)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위밸리 사건으로 알려진 한인 추방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조그만 마을 헤멧에서 살구 농장으로 일하러 갔던 리버사이드 거

주 한인 11명이 백인 폭도들에 의해 일본인으로 오인 받아 추방당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Kim, 2011). 이 사건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분쟁 조짐이 

생겼고 대한인국민회가 일본 정부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 미국

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법적 지위도 확보된 초기 미주 한인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었다.24 『신한민보』는 헤멧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했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미국 거주 한인들은 “일

본 식민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여 이 사건은 미-일 외교 분쟁 조짐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헤

멧 벨리 사건이 발생하자 이것을 또다시 미국과 일본 관계를 보다 동등한 

관계로 이끌기 위해 또 다시 미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았다.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 브라얀은 이 사건이 미국과 

23  �Alien Land Law로 알려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은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토지를 리스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4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관해 다음 문헌 참조. Chang, Edward T. and Woo Sung Han(2015); Choy. Bong-

youn(1979); Hyung-chan Kim(1996); Chang and Carol Park(2019).�



社會科學硏究 第29輯 1號•2021年152

일본의 외교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

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장 리대위가 미 국무장관 앞으로 다

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가주 남방 하변에서 우리 동포 11인이 6월 25

일 살구를 따러 갔다가 백인에게 축출당한 사건으로 미국 정부에 일본 공

사와 교섭이 되고로 본 총회에서 미국 정부에 그 사실을 들어 말한 후에 일

인과 상관이 없게 해 달라”25는 전보를 보냈고, 이후  『신한민보』는 7월 4

일자 보도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 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기 전에 한국을 떠났으므로 한인은 일인과 상관이 없다고 하

여 헤밋 사건을 일본 정부와 교섭치 말라”동시에 미 국무장관 브라얀은 미

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 식민국민이 아님”을 공표하면서 대한인국

민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사실상 하였다. 이

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대표 기관은 일본정부가 아닌 대한

인국민회가 되었다. 이것은 미주 한인 독립 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인 사건이다. 즉, 미주 거주 한인들은 만주나 러시아 거주 한인들과는 달

리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만주와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지켜 

준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일본 군대와 경찰을 파견해서 한인들을 압박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것과는 매우 비교된다. 즉 이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

는 한인들에게 사실상 (de facto)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 시켜 줌으로써 

미주 한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만주나 러시

아 영토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군대와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동포들

과는 달리 미주 한인들은 일본의 간섭 없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초기 미주 한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

25  �Los Angeles Times, July 2, 1913; The Hemet News, July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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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1916년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허가장을 받아 본

토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쉽게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다. 당시 미국 이민국은 중국인들의 이민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엔

젤 섬에 이민국을 설치하고 중국인들의 이민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쉽게 샌프란시스코에 내

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16년 3월 9일자 『신한민보』는 대한인국

민회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민

국 허가장 – 북미총회장이 교체된 후 동양인으로부터 미주에 건너오는 동

포 인도에 관한 특권을 계속 보유할 일을 상항 이민국에 교섭하여 이민국 

커미셔너가 허가장을 발급.”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

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국민”이 아니라 “한인”으로 사실

상 인정받았고 동시에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행정 기관으

로 인정받고 독립운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던 

것이다.

V.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1911년 중국혁명의 영향과 1919년 상

해 임시정부로 이어졌다는 민주공화제의 ‘중국발’ 계보를 보완하여 1905년 

공립협회, 1909년 대한인국민회,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로 이어지

는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를 제시했다. 1909년부터 미주 한인 사회에

서 안창호를 구심점으로 삼는 대한인국민회와 기관지인 신한민보가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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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론과 민주공화제 도입을 적극 지지했으며 지금까지 전혀 주목 받

지 못한 1911년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의결된 21조안 그리고 1917년 <대동단결선언

> 내용을 비교하여 연관 관계를 증명하였다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디아스포라 실험은 북미 한인사회

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가, 한인 민족운동 전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장규식, 2020: 154). 즉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미주한인 사회가 주장한 임시정부 건설론이 리버사이드에서 1911년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2월 4일 새벽 3시에 폐막한 제3회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반영되어 21조 의안이 통과되었고 1912년 정식으로 무형 정

부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1조 의안 내용과 흡

사한 조항들이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통과된 21조 의안 중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매

우 비중 있게 다뤘는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무형정부” 의 공식적인 

수립을 의미하며, 민주공화제 삼권분립 제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해외 한인들을 대표하는 

중앙정부 또는 무형 정부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의회와 대의원들이 입

법부 활동을 했으며, 대한인국민회와 각 지역의 지방회는 자치규정을 두고 

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벌칙을 가했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행정부로

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삼권분립의 형태를 갖추

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 사안들은 1917년 상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

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중앙총회 설립과 무형정부 설립을 주장한 박용만이 <대동단결

선언> 14인 중의 한 명이며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박용만이 평소 주장하

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은 그를 통해 미국발 임시정부론이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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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이 <대동단결선언>로 연계된 것이 사실로 인정받는다면 

상해임시정부 민주공화제 도입의 초석을 다진 것이 된다. 사회학적 상상력

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더 넓게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토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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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신한민보, 국민회의 신서광 대의회 결안을 치하함, 1911년 12월 4일자)

1. 신한민보의 출판권을 중앙총회에 양여할 일 

이유: 중앙총회의 기관보를 아직껏 발간하지 못함은 전체 활동상에 유감이 없

지 아니할뿐더러 중앙총회의 위망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또한 관계가 없지 아

니하기 때문에, 우선 북미 지방총회의 기관지 신한민보를 중앙총회에 부쳐 우

리 회의 전체 기관보를 삼게 하되, 중앙총회의 명의로 기관보 발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그 명의를 인구하여 신한민보로 발행함. 

2. 신한민보사에 소속한 활판제구의 일습을 아직 일 년 간 중앙총회에 차여할 일

이유: 현금형세로는 중앙총회에서 새로 활판제구를 준비할 여력을 믿을 수 없

기 때문에, 활자틀 두 틀 중에 한 틀을 아직 빌렸다가 명년 대의회의 확실한 작

정이 있게 함.

3. 본 총회에서 수봉하는 의무금 중 오백원을 중앙총회에 수납할 일 

이유: 중앙총회의 각항 설비에 관한 경비를 보용케하기 위하야 우선 오백원을 

기부하고 장정의 개정을 기다려 확정한 예납이 있게함.

4. 원동 각 지방회는 중앙총회의 직접 관할 밑으로 옮길 일.

이유: 중앙회부를 확장한 이상에는 미주 외에 있는 각 지방회를 북미지방 총회에

서 관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정 제 42조에 의지하여 중앙총회에 이속케 함. 

5. 상항에 있는 북미지방총회 위치는 로스엔젤레스 지방으로 옮길 일. 

이유: 지방총회가 중앙총회와 신문사와 한 곳에 있는 것은 복잡함이 있을뿐더

러 중앙총회의 체면을 보유하는 데 관계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총회의 

위치를 미주 각 지방회의 중심이 되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설하게 함.

6. 의무금과 회금을 합병하여 년에 5원으로 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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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의무금과 회금을 각각 받게 되면 동포의 짐이 무거울 것이기 때문에 특

히 의무금의 성질을 고쳐 “교육과 구제와 회무 확장에 관한 경비를 보용케 함”

으로 정함. 

7. 각 지방회의 자치 경비는 매 회원에게 월 연금 10전씩 받을 일. 

이유: 총 회의 예납과 교육금 구제금은 임의 의무금 중에 포함하였으나 지방회

를 자치하는 데 관한 경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월 연금만 인구하여 지방회

로 직접 받아서 경비에 보충하게 함.

8. 특별 순행원 1인을 총회에서 책정하여 때때로 각 지방을 순행하게 할 일. 

이유: 각 지방의 물정을 살피지 못하면 총회에서 적당한 정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순행원을 두어 지방 동포의 정황을 총회에 전달하며 회무의 내정

을 모든 회원에게 설명하여 정신을 관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타락하

는 지경으로 향하는 동포를 건져 대한민족의 가치를 보존하게 함. 

9. 재정 조사 위원 3인을 책정하여 각 문부를 조사하여 공표할 일. 

이유: 각항으로 수입되는 재정은 일반 동포가 기억하기 쉬우나, 쓰는 명목도 

확실히 알게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가 열린 이후에 각 년 문부를 조사하

여 재정 출입을 명백히 하여 널리 알리게 함. 

10. 본 총회 실업부에 실업 기본금을 세워 본 회의 목적을 실행할 일. 

    ① 기본금은 공채의 성질로 정하여 모집할 일. 

    ② 공채권의 액면 가격은 미화 25원과 상당한 가격으로 정할 일. 

    ③ ��공채 모집에 관한 연구위원 3인을 책정하여 지금부터 6개월 내로 조례

를 제정하게 할 일. 

이유: 본회의 원대한 몬적을 실행하는 날에 준비한 재정이 없으면 실력을 나타

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금을 세워 동포의 실업 발전을 조

력함은 본회 목적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조목을 세우는 것이다. 혹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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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금이나 의연금을 행하자는 의론이 있었으나, 본 의회에서 특히 공채의 성

질로 의론을 정함은 이 공채권을 가진 당사자나 혹은 그 유족에게 후일 상당한 

표창을 행하기로 주된 뜻을 정함. 

11. 애국 동맹단 재정은 본 총회 실업부에 임시로 보관할 일.

이유: 본 총회의 항정한 경비 이회에 무슨 명목이던지 적립하는 금액은 모두 

실업부에 두는 것이 마땅함. 

12. 이범진 공의 기부금 도합 3500원은 이범진 공이 남기신 명목대로 나누어 줄 일.

    ① 신한민보사에 1000원 

    ② 본 지방 총회에 1500원 

    ③ 본 총회 교육부에 1000원

이유: 이 금액은 전토를 사는 일로 이미 총회 임원회의 의론이 있었으나 이범

진 공의 뜻을 어김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분배하게 함.

13. 하묵 공채의 이미 모집된 금액은 본 주인에게 도로 나누어 줄 일.

이유: 미주 각처에서 수금한 금액 229원과 아경리씨 또 271원 36전과의 양합

은 500원 36전이요, 이근영씨 등 4인 완환부비 264원 81전과 이근영씨 등의 

멕시코 보채 또 310원과의 양합은 574원 82전이니 오히려 부족이 74원 46전

이라. 이는 하와이 지방 총회로 더불어 방편을 의정한 후에 공채주에게 환파(?)

하기로 정함. 

14. 클레몬트 학생 양성소 건축비 부족액은 본 총회에서 지출할 일. 

이유: 이 집에 대한 건축비는 모두 동포의 연조금으로 되었고, 다만 미세스 스

튜엇의 연조금 350원 밖에는 외국인의 재정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건축비 

부족액 700여원은 이 집의 소유주를 확정한 연후에야 담당할 자가 생길 터이

기 때문에, 건축 위원들로 하여금 그 집의 문권을 국민회 명의로 관청에 등록

케 한 후에 본 총회는 그 소유주가 되어 부족액을 지출하고 이 집을 그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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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때까지는 예배보는 처소만 한인 교회에 세 없이 빌려주기로 정함. 

15. 전 총회장으로 작고한 송석준씨의 기념장을 만들어 팔아 그 유족에게 보낼 일. 

송석준 공은 우리 회에 몸을 바쳐 초창할 때부터 여러 해 동안에 공적이 높으

며 훈도가 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돌아가지 못하고 만리 밖에 외로운 혼이 

되어 그 유족의 정경이 참혹하니 동으로 오는 소식은 모두 우리의 무한한 감개

를 자아내는지라. 총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마땅히 유족을 건지는 일이 있을 것

이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공의 사진으로 기념장을 만들

어 동정을 표하는 제 동포들에게 팔아, 그 금액을 송씨의 유족에게 보내서 일

시적으로 구급을 행하게 함. 

16. 본 총회 세칙 기초위원 2인을 정하여 현행 장정 범위 내로 세칙을 제정할 일. 

이유: 현행 장정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들어 세칙을 제정함은 

아무쪼록 규칙에 위반이 없게 하고자 함.

17. 실업부장은 그 임무를 아직 계속할 일. 

이유: 공채 모집의 실행을 기다려 실업기관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임

원을 개선할 필요가 없음. 

18. 매년 대의회 처소는 총회장의 지휘에 전속할 일.

이유: 명년 대의회 처소를 매양 금년 대의회에서 미리 정하던 관례가 있으나, 

이제 총회 위치를 옮긴 이상에는 미리 정할 필요가 없고, 의례대로 총회의 위치

된 지방으로 소집함이 올바른고로, 이 일은 총회장의 권한 내에 전속하게 함.

19. 각 임원을 투표하여 뽑음이 아래에 기록함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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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방총회 각 임원>

총무: 이 일 
서기: 송종익 
재무: 송종익
법무원: 강번 

학무원: 조성환 
구제원: 류성숙
외교원: 이 일 

각년 재정문부 조사위원: 
강번, 이병익, 김홍균 

실업기본공채 연구위원:
안창호, 황사용, 강번

세칙 제정 기초위원:
안창호, 강번

20. 4245년(1912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함.  

이유: 

① ��국고의 예산 편제하는 법을 참조하여 특히 관(款)·항(項)·목(目)을 세워 부

분을 구별함. 

② ��중앙 총회와 신문사의 예산은 마땅히 지방총회의 이상에 있을 것이므로, 본 

총회 소관 경비는 제 3관으로 정함. 

③ ��일년 경비액은 매양 전년도의 적립한 금액으로써 후년도 예산을 편제함이 

떳떳한 법칙이라. 그렇기 때문에 4244년도의 의무금 미수액과 4245년도의 

예산액 이외에 들어오는 금액은 마땅히 적립하여 내년도의 예산 편제를 준

비하게 함.



장태한_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165

예산안

건국기원 4245년도 세입경상부(歲入經常部) 건국기원 4245년도 세출경상부(歲出經常部)

국민회 소관 경상 수입 예산서 

제3관 북미지방총회 

  제1항 의무금 1600원 

    제1목 교육금 160원 

    제2목 구제금 160원 

    제3목 회금 1280원 

항 계 1600원 

국민회 소관 경상지출 예산서 

제3관 북미지방총회 

  제1항 예납금 500원

    제1목 중앙총회납 500원 

  제2항 교육비 160원

    제1목 학생상여금 40원 

    제2목 적립금 120원 

  제3항 구제비 160원 

    제1목 구휼금 60원 

    제2목 부의금 20원 

    제3원 적립금 80원

  제3항 여비 180원 

    제1목 총회장 순행비 50원 

    제2목 순행원 여비 80원 

    제3목 임시과원비 50원 

  제4항 봉급 420원 

    제1목 사무원 420원 (1인 월급 35원)
  제5항 사무소비 180원 

    제1목 사무소 방세 60원 

    제2목 통신우비 30원 

    제3목 전보비 5원 

    제4목 전화비 25원 

    제5목 지필묵 24원 

    제6목 운반비 5원 

    제7목 전등비 12원 

    제8목 예물비 5원 

    제9목 비품비 10원 

    제10목 잡비 4원 

항 합계 1600원

건국기원 4245년도 세입임시부(歲入臨時部) 건국기원 4245년 세출임시부(歲出臨時部)

국민회 소관 임시 수입 예산서 

제3관 북미 지방 총회 

  제1항 상년 이래 3500원

    제1목 이공 기부금 3500원 

항 계 3500원 

국민회 소관 임시 지출 예산서 

제3관 북미 총회 

  제1항 교육 기본금 1000원 

    제1목 교육기본적립금 1000원 

  제2항 학생양성소 800원 

    제1목 학생소 집값 부족 750원

    제2목 결산 부족 준비금 50원 

  제3항 예비금 700원 

    제1목 예산 외 지출처 700원 

  제4항 신한민보사 1000원 

    제1목 상년도가하보상 1000원 

항 합계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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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의회에서 총회에 권고하는 통첩을 보낼 사건은 아래와 같음. 

① ��각 지방 동포중 타락한 지경에 바져 후주잡기(*술주정과 노름을 아울러 말함)

와 아편쟁투 등의 일을 문란히 범하는 폐가 있으니 마땅히 장명 제 27조에 

의지하여 금단하기를 권고할 일. 

② 총회 공비학생 정등렵씨의 자퇴하는 청원을 총회에서 상당히 처리할 일. 

③ ��본 총회 사무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올 기한은 본년 12월 30일 안으로 

행할 일. 

④ ��신한민보사 재정 문부는 중앙총회 기관보 출간하기 전날까지 마감하여 중

앙총회에 넘겨줄 것. 

⑤ ��본 총회와 몇 소관 각 지방의 각종 서류 중에 다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볼 문

서는 한문으로 쓰지 말고 순 국문으로 쓸 일.  

본 대의회는 총회장 각하의 명령으로 원래 정한 일자에서 한 달 일찍 소집됨.

11월 23일 하오 2시 개회 

12월 4일 상오 2시 반 폐회    

참석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음. (ㄱㄴㄷ 순서)

의장 (총회부회장) 강명화 

대의원 (시카고) 강 번 

(클레몬트) 김종혁, (리버사이드) 김인수, (레들랜쓰) 이치완, (새크라멘토) 이병익 

(로스앤젤레스) 박재형, (샌프란시스코) 안창호, (로스앤젤러스) 조성환, (리버사

이드) 차정석

『신한민보』 1911년 12월 11일자, 3면 “금번 대의회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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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안창호 부부 인터뷰 기사

San Francisco Chronicle, 1902년 12월 7일 “Corea The Sleeping Land: Its 

Queer People. Strange Customs and Coming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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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 THE SLEEPING LAND: ITS QUEER PEOPLE. STRANGE CUSTOMS AND COMING AWAKENING
San Francisco Chronicle (1869-Current File); Dec 7, 1902; 
ProQuest Historical Newspapers: San Francisco Chronicle
pg. 11


